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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시

 1. 조합명 : 경남고성군수협

 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2. 15,

 3. 제재조치(요구)내용 

   
제재대상 제재내용
임 · 직원  견책 및 변상 : 2명

   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 4. 제재대상 사실 
  ○ 조세채권 미차감으로 손실 발생 
    - 2급 김ㅇㅇ 외 2명은 2019. 8. 1. 차주 이◐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50,000천원 

취급 시 차주가 제출한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종합소득세 22,409천원, 부가가치세 
67,882천원, 재산세 납기미도래분 12건 5,848천원이 있었음에도 선순위 차감 또는 납
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가액을 산출한 결과 적정담보가액 대비 119,980천원 초과하여 
대출을 취급하였음.

 < 관련법규 >
 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3조(여신운용의 원칙), 제166조(조세채권의 차감), 제

167조(조세채권의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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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시

 1. 조합명 : 경남고성군수협

 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2. 15,

 3. 제재조치(요구)내용 

   
제재대상 제재내용
임 · 직원  경고 : 3명

   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 4. 제재대상 사실 
  ○ 임직원 관련대출 취급 소홀
    - 1급 구ㅇㅇ 외 2명은 2023. 2. 16. 차주 정♤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임직원 관련대출 

140,000천원 실행시, 임직원 본인 명의 대출로서 여신심사의 공정성·객관성을 확보하기 
위해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상임이사 결재를 득한 후 취급해야 함에도, 
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영업점장 결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음.

 < 관련법규 >
 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3관(상호금융 대출심사위원회) 제53조(부의대상 대출)
 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8장(임직원대출) 제67조(용어의 정의), 67-2조(대출취급 

원칙), 제78-2조(전결권한)


